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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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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HS code Chapter 3에 하 ,  양식 또는 어 에 한 득  통해  생산

다. 본 연 에 는 러한 에  각  비  하 다. 어  수산  경우 공해어업과 

한 경 지식  없는 상 에  업 상 단 가 생 할 수 다. 원산지  한 

  건과 하여  에 해  등   게양하고 항행 할 수 

므 , FTA 원산지규 에 용할 수 도  하는 주  등에 한 연  진행하 다.

<주 어> FTA, 원산지규 , 수산 , 주

Ⅰ.  

 역 경  GATT체 에  WTO  다 간 역 경  거쳐 양 주  지

역 역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하 RTA)  변  하 다.  계  

지역· 가간 역 (FTA)  고  우리 라도 2004   FTA  

체결 후 동시다  FTA  체결하고 다. 2016  8월 , 15개  52개 가

 FTA가  어 다. 근 계  지역 역  양 간 FTA에  보다 하

여 TPP  같  다 간 또는 거  경  포함하는  태  RTA  변  하고 

, 에 라  목  달  한 행  용도 복 해지는 다.

FTA는  당사 간 특  택  여한다.  통해 양  간 역  시키

고, 비  후생  진 시킬 수 다. 러한 FTA 체 에  특  택  용 

 해 는 원산지 상   수 는  FTA 원산지 규  충 하여야 

한다.  원산지 규   원산지  결 하고 특  또는 비특  역

 규 하는 2가지   할 수 , 각    차  규, ,  

 행 결  등  태  재한다. , FTA 원산지 규  특  여  한 원산지 

규  FTA에  당사  원산지 상  결 라 할 수 , 특  

택  용하  한 것  역 산 상  우 ·  특  택  지하  한 것

도 하다.

FTA 원산지 규  , 목별  눌 수 ,  본원

과 야별 특  뉜다. 목별  공통 과 개별  뉘 , 개별  

변경 , 가가지 과 같  목별 원산지결  해당한다. 개별  

목  특 에 맞게 산업별 특   양 당사 간  상  고 하여 양 당사 간  상

에 해 해지고  통해 규 하고 다. 우리 라가 체결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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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별  변경  또는 가가  주  사용 ,  결합하거  택하

여 용하는 경우도 다. 수 산  경우 당사  다양한 내ㆍ  경에 라  

원산지 상  여 에 한 해 계가 첨 하게 립하고 는 야  향후 FTA 

진에 어 목  특   실  감안하여 산업 경쟁  강 하  한 략 고 

과  원산지 규  고 다. 하지만 한· ·  FTA, 역내포 동

(RCEP), 한· ·미 FTA  TPP 등 가  앞 고 는 RTA  경우 수 산  목별 

원산지결  복 하게 엮여 어 고 체계  연  수행  필 하 , 특  

목에는 그 용 RTA  특별 목에 한 차별  연 가 진행 어야 할 상 다. 

특 , 수산  경우 양식과 어 에 해 생산 다.  경우 공해에  어 에 해 득

 경우 원산지  결 하는 것에 한 특  다. 타 목  경우  다 게 가 

공동  사용할 수 는 공해가 재하  다.  공해어업  경우 공해에

 득   주  용하고 다. 에 라 FTA  원산지 규 에 도 

는  하고  별  그 규  상 하다.

FTA  한 연 는 다양하게 진행 어 고 느 , 수산  원산지규 에 

한 연 는  진행  없다.  연 들  살펴보 , 우·

(2007)는 FTA 특  택   해 는 FTA  원산지 가 양  필

하다고 하 다.  란(2008)  FTA 원산지  FTA 경  과에 미  

향에 해 연  하 다. 

직 운 원 과 한 연 는 수· 순 (2012)  2012  진행한 직 운

원 과 사 에 한 연 에  업들  리스크(Risk)  사 에 리할 필 가 

다고 하 , 한상 (2013)  2013  한·EU FTA 상 직 운 과 한 사

연  진행한  다. 미진· 병 · 경 (2015)  2015  내 업  FTA 

용에  원산지 리비용에 해  하 다.  연 는 

Estevadeordal(2000)  원산지규  한 역 책  사용 가능 여 에 한 

연 가 다. 원산지 검 과 한 연 는 한·EU FTA  한·미 FTA 체결 후 본

격 에 라 그  커 지만 검 사 에 한 료  한  근  등  

사  하여, 원산지 검  사 에 한 합  연 는 재 지 하지 않다.

라  본 연 에 는 수산   진행 지 않고 는 원산지규 에 하여 연

 진행하고  하 다. 에 라 본 연 는 수산  별 원산지결 에 한 

비   통해 FTA 체 에  수산  역에 한 시사  악하고   안에 

한  통해 향후 연   료  용 할 수  것 다. 체결  주  

들  수산  목별 원산지결  살펴보고, 에 한   비  통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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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도 하고  한다.

Ⅱ.  경

1. FTA 원산지규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    미한다.  에 어 원

산지란 상  생산  지역  미한다. 동식  경우 한 지역 ,  경우 

생산, , 가공 과  루어진 지역  말한다. 여  지역 란 가  역  미

하지만  실체  하  어 운 특 지역  경  에 는 식민지, , 

보  포함 는 경우도 다.  동 , 식 , 과 같  천연상  주  

생산 (Wholly Obtained or Produced Products)  원산지 결 에 큰 어 움  

없 , 공산  등 2차 생산  생산, , 가공 과   개 상  가에  

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하 가 어 워지고 다.

John J(2006)에  원산지 규 (Rules of Origin) 란 FTA 체약  상

 원산지  결 하는  사용 는 , 규    용 는 행  

 라 할 수 , 는 원산지  에 라 용  달라지

고, 업  해    싱 트워크에도 향  미 다.

또한 Krishna, K(1995)는 원산지규  업  생산비용  가시키는 

도 하 , 특  FTA 특  택   해 간재 달  생산 식  변경하

게 에 라 는 비용  재하고, 에  아가 원산지규  엄격해질수

 비  역내산 간재 사용  늘어 에 라 생산비용  가한다고 하 다.

러한 원산지 규  원산지   해해지고,  가함에 라 욱  

해 지고 다. 원산지 규   결 하  에 FTA 상 체결 과 에  

가  한 쟁   하 , FTA 당사 들   산업 보  해 원산지 

규  역 벽  용하고 도 하다. , (2012)  에  

한 특 과 양허 에 비  리하 라도 원산지 규  엄격할 경우 특

상 목  므  택  가 어 워  역과 통상  진 라는 FTA 본

래  목  달 에 어 움 겪게 하고, Richard Baldwin(2006)   산업 보  

한 벽  능하는 것 다. , 원산지 규  체약상  가  우

수  지, 특  용에  체약 간 역 , 택  목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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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등  능  가지고 다고 하 다. 

FTA 특  택  누리  해 는 본  원산지결  충 하여 원산지 

상  지  득하여 함과 동시에 공통  용 는 본 원  수 하여야 한

다. , FTA 원산지 규  ‘  ’, 과 ‘ 목별 ’  동시에 충 하여야 하는 것

다.   과 같  미  주  목  특  목 에 공통  용 는 

, 목별  각 목별  특  특목에 해 만 용 는 다. 원

산지 상  아 FTA 특  용  해 는  가지   충

하여야 한다.

<  1> 원산지규  체계

  

 

( )

본원

∙  생산

∙ 생산  : 변경 , 가가

역내가공 + 충 가공

∙ 원산지재료 생산

∙ 직 운 원

야별 특

∙ 누  ∙ 허용 (미 )

∙ 간재 ∙ 체가능  

∙ 간 재료 ∙ · 비

∙ 포 ·용     ∙ 트  

∙ 재수 ∙ 시용

목별 

(각 )

공통 ∙  주 ∙ · ·  주

개별

∙  변경  ∙ 가공공  

∙ 가가  ∙ 합  

∙ 택

료 : 원산지 보원,「원산지결 」, 2014,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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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  목

  FTA에  수산 란 HS ( 계  통 상 체계) [ 03 ] ‘어

ㆍ갑각 ㆍ연체동   타 수생 척 동 ’에 해당하는 것 다. HS 03  

『어 ㆍ갑각 ㆍ연체동   수생 척 동 (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에는 생사여  하고 식용에 합한 어  등 

들  , (粗粉), 리트  신 , 냉 , 냉동, 염 , 염수 , 훈  등  시  

처리  한 것과 리하지 않  것  다.(통 림, 용, 상용 등  것

도 포함 다.) 들  상태  보아 식용  사용할 수 없거  합한 죽  

어 (그들  간 과 어란 포함)ㆍ갑각 ㆍ연체동   타 수생 척 동  5

 하여 한다. 3  에  는  식용  사용할 수 

<그림 1> 수산 ( 3 ) 목  도1)

       료 : 원산지 보원

1) 03  에 는 것 는 ① 0106  포 동 , ② 0106  포 동  (
0208  또는 0210 ), ③ 죽  것  그 (種)  상태  보아 식용에 합하지 않  어

(간과 어란  포함한다)ㆍ갑각 ㆍ연체동  또는 타 수생 척 동 ( 05 ), 식용에 합하지 

않  어 ㆍ갑각 ㆍ연체동  또는 타 수생 척 동  (粉)ㆍ (粗粉) 또는 리트(

2301 ), ④ 비아 또는 어란  한 비아 용 ( 1604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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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거  합한 죽  수산 과 포 동 , 포 동 에    등 다.

3. 주

  주 는 공해상   항공 는 (國籍)  가진 가  타  할

에 한다는 상  원 다.  항공 는  가진 가   

게양하도  하고, 그 (旗國法)에 라  항공 에 한 할  결

하는 원  말한다. 주 는  에 한 지주 (屬地主義)  특수한 경

우라고 할 수 다.  

  해양 에 한 연합 약에 하 , 연안 거  내 거  계없  든 

가는 공해에   게양한  항행 시킬 리  가진다.2) 약에 

거하여  게양하는  그 가  어야 한다.3) 약  약

에 규  경우  하고  한 가  만  게양하고 항행하 , 공해에

는 그 가  타  할 에 하 ,  가 상   게양하고 항행하는 

 다  가에 하여 그 어느 도 주 할 수 없  (無國籍船)

 취  수 다.4) 든 가는  게양한 에 하여  내

에 라 할  행사하고 통 하고,5) 충돌 또는 그  항행사고에 한 사 

할  그   가지 ,  아닌 가는 그  포  억  

할 수 없다.6)

  사  해상( 商)에 한 행 ( 사  60 ), 공해상  충돌

(61 ), 공해상  해양사고 (62 ) 등에 하여 (船籍國法)에 도  

하고 다.  경우에   과 하므 , 그 에  주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다.

주 는 들  하여  공해  3  수역에  업하는 어 들에 한 리

 여하  하여 고안 었 ,  어 들  엄격한 내  용  피하  한 

편 (flag of convenience) 행에 처하  한  할  강 가 루어  

고 다.  하여 1993  FAO 는 ‘공해 상 어  보 리  행

2) 해양 에 한 연합 약 90 .

3) 해양 에 한 연합 약 91 .

4) 해양 에 한 연합 약 92 .

5) 해양 에 한 연합 약 94 .

6) 해양 에 한 연합 약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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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한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 FAO 수 )’  채택하

는 , 동   용할 한  등 건과 공해어업에 한 허가 건  담고 

, 주목 할만한  공해 상 어업 에 한  수  담보하  한 

  책 과 한  강 하고 는 다. 해양수산 (2000) 

, 동  3 에   허가   만  공해에  업  할 

수 다고 하여 주  하고 , 당사   비당사 도 

 보   리  해한 에게 공해 어업  허용하  안 다는  

과7)하고 다.

진(2007)  연 에 하   어업 허허가(漁業免許許可, fishing li-

cence, authorization or permit)  건  규  립, 허가  공해 업 

 어  (등 )  지,  어  · 업 동 ·보고, 가 검색

도· 가  프 그램·VMS 등  통한  어  감시· 행·감독, 공해상 재 

규  그리고 지역·지역 또는 지  보 리  수  규  

립·시행할  진다. 하지만 어업  근 하  한 편  지역수산 리

 약   원 에 하여 어    당사 에 실  

할  행사  규 하는 가 생하고 다.

4. 행연

FTA 원산지규   수산  원산지규 과 한 연 는  진행  없다. 

FTA 원산지 규   결 , 원산지 리   운 안 등에 한 연 는 꾸  

진행 어 다. 2010  후 수, 순 (2011), 미진, 민 (2011), 근 , 재

(2012), 열, 곽근재(2012), 만 , 재 (2013) 등  원산지 규   사  

시사 에 한 연  하 다.

재우(2011)는 별 원산지 결 에 한 비  진행하 , 강 하

(2008)는 한·미 FTA  원산지 규 에 하여 연 에  수산 에 한 규 에  

역   연안  주  주 에 해 언  하 다. 한(2010)  원산지 

결  용에 하여, (2012)는 산  상  연  하 다. 안웅

린(2007)  EU가 채택한 FTA 원산지 규  비 하여 한·EU FTA 상에 필

7) 통  어  주 는 늘    가 공동체  신하여 행사하는 

할  행사  지 상당  과 어 그 미가 상당  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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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책  시사  시하 다. 재 (2008)  원산지 결   생산

 내 과 FTA 규 상  에 해 언 하 고, 상진(2009)  체결 

FTA 원산지 규   통해 수 업  원산지규  용한 수  략과 

 책  지원  필  하다고 하 다. 창 (2010)  원산지규  다양

 한 스 게티 볼 과  해결에 하여 연  진행하 다.  연 는 

Kawai·Wignaraja(2009)  원산지 규  업 동에 미 는  향에 

한 연 가 다.

수산 과 한 연 는 생(2004)  내 수산  비 시   한 경쟁  

열한 상 에  주  어 에 한 비  하 고, 사, 수 함수 

 통해  어 에 한 내 비  비행태   하 다. 용

(2007)  WTO, FTA 상 등  진에  수산업  수   내 수산업에 

한 피해가 우 는 가운 , 수산  체 계  연 하 다.  결과 수산  

간, 그리고 수산 과 산  사 에 체 계가 어느 도 재하는 것  타  

향  평가할  동  어  간뿐만 아니라 수산  간 체 계  고 하여 향  

합  단할 필 가 다고 주 하 다. 해 (2012)  수산 과 한·  

FTA  주  연  하 , 주·한 (2003)  수산  야  양허 내용에 

 비 연  진행하 , (2006)는 한·  FTA  수산  야 향에 

한 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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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TA 행연

 목

FTA 원산지 결 에  용 략에 한 연
한

(2010)

EU  FTA 원산지 규 에 한 연
안웅린

(2007)

우리 라  산  원산지 결 에 한 연  -  체결 FTA  심
(2012)

한 -미  FTA원산지 규 에 한 연
강 하

(2008)

한  주  FTA별 원산지 결  비  시사
재우

(2011)

역에  용 는 생산  원산지규 에 한 고찰
재

(2008)

FTA 원산지규  과 용 략에 한 연
상진

(2009)

다양한 태  FTA 체결에  Spaghetti Trap에 한   안
창

(2010)

수산  수  체 과 
용

(2007)

주  어  비  에 한 연
생

(2004)

한·  FTA가 수산 에 미 는 향  책  고찰
해

(2012)

역 과 수산  원산지  과 해결 안 - 한·   한·

싱가포  FTA  심 (2006)

한 ·   ·EU간 FTA 에 한 비 연  - 수산  야 양허 내용

 심

주·한

(2003)

Ⅲ. 별 원산지 결

FTA에  수산  행연 에  언 한  같  HS  03  ‘어 ㆍ갑각

ㆍ연체동   타 수생 척 동 (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에 해당하는 것 , 생사여  하고 식용에 합한 것

 다. 식용  사용할 수 없거  합한 죽  어 (그들  간 과 어란 

포함)ㆍ갑각 ㆍ연체동   타 수생 척 동  5 에 다. 수산  

‘양식’과 ‘어 ’에 해  생산 다. 양식  경우 어  어에 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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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여 , 어  역  안과  가 생한다. , 해내 어 과 해 

 어  하는 경우  ,  체약당사   는 건  원산

지 결 에 한 다. 라  본 에 는 러한 수산  원산지 결

에 해 살펴보고  한다. 연  상 는 수산  목별 원산지결  상

하게 타 고 는 미주  과 럽   비  하 다. 미주  한·미 

FTA , 럽  FTA  한·EU, 한·EFTA·한·  FTA  상  비  연  진

행하 다.

1. 한-미 FTA

한·미 FTA  수산 에 한 원산지결  ‘2단  변경 (CC :　Change of 

Chapter)’과 가공공  용하고 다. 3  목 수는 HS2012 6단   

189개 목 다.  수 산 에 한 한·미 FTA  원산지결  체결 주  

들에  용하고 는 ‘ 생산 ’  용하지 않고 ‘2단  변경 ’  충

할 경우 원산지 상  하도  규 어 다. 하지만 실  수산  어  

 살아 는 상태  어 가 3 에 하  에 어 에  변경  생하지 

않아 생산과 동 한 미  내포한다. 한·미 에 는 189개 목  2단  변

경  용하고 다. 또한 한·미 FTA는 가공공 에 한  용하고 다. 3

 든 목에 ‘어 , 갑각 , 연체동   타 수생 척 동  비원산지 어 

또는 어  양식  경우에도 원산지  다.8)’는 공  용

하는 것 다. , 3 는 생산   규 , 한·미 FTA에 는 2

단  변경과 가공공   하  충 하  원산지 상  한다.

에 한 득  경우에 에  규 하는 생산  원산지 결  용  

수 다. 는 역  행  한  특 에 한  시행규  별  

11에 ‘체약당사  역  다ㆍ해  또는 하 양에  체약당사  (체약당사

에 등 거  등 고, 그 등 거  등  체약당사   게양한 것  말

한다)에 하여 득  어 ,  그  해양 생 ’  ‘체약당사  가공 (체

약당사 에 등  또는 등 고, 그 체약당사   게양한 만 해당한다)

에  6)에 규   생산  ’ 라고 규 하고 다.9) 역( 해) 

8) 역 에  수 한 치어 또는 어를 통해 양식 로 상품( 어)를 생산한 경우 원산지 상품 로 

정 한다. 즉, 품목별 원산지결정 준  2단  번변경  발생하지 않 라도 체약당사  역 

내에  양식  경우 원산지 상품 로 정받  수 는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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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생산 에 해 는  규 에 라 원산지  결  할 수 다.

한-미 FTA 에   건  첫째, ‘당사 에 등  또는 등  것’, 째는 ‘당

사   게양할 것’  하고 는 것 다. 에 라 역내산   해

는 체약 에 등   체약   게양한 상태  어 한 에 해 

생산  것  용할 수 다.

2. 한-EU, 한-EFTA, 한- 키 FTA

우리 라가 체결한 럽  FTA는 한-EU·한-EFTA·한- 키 FTA가 다. 럽   

 HS 03 에 는  목에 ‘ 생산 ’  목별 원산지결  규

하고 다. 수산  해 에  어  경우 한-EFTA FTA는 생산   

한  건  ‘  게양’  규 하고 다. 한- 키  한-EU FTA는 ‘  등

’, ‘  게양’, ‘  ’  규 하고 ,   충 하는 에 해 어

어야 생산  하고 다. 한- 키  한-EU FTA는 양식  수산 에 해 규

하고 , 한·EFTA FTA는 양식  수산 에 한 생산  건  별도  규

어 지 않다. 

한· 키10), 한·EU11) FTA는 HS 03 에 해 체약당사  내수 또는 해에

9)「 역  행  한  특 에 한  시행규 」 별  11.

원산지 결 에 한  

  가. 생산  원산지 결

   6) 체약당사  역  다ㆍ해  또는 하 양에  체약당사  (체약당사 에 등 거  

등 고, 그 등 거  등  체약당사   게양한 것  말한다)에 하여 득  어 , 
 그  해양 생

   7) 체약당사  가공 (체약당사 에 등  또는 등 고, 그 체약당사   게양한 만 

해당한다)에  6)에 규   생산  

10)「 역  행  한  특 에 한  시행규 」별  12.

키  에  원산지결

1. 원산지결 에 한  

  가. 생산  원산지결

   5) 체약상  지 역에  수 , 사냥 또는 체약당사  내수 또는 해에  수행  어 에 

하여 득  , 또는 체약당사 에  태어 고 란 어 , 갑각  또는 연체  양식

   6) 체약당사  해  다에  체약당사  에 하여  어   그  

   7) 체약당사  가공 에  6)에 규  만 만들어진 

11)「 역  행  한  특 에 한  시행규 」별  12.

별  9』 럽연합당사  에  원산지결

1. 원산지결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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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어 에 해 득   체약당사 에  태어 고 란 어 , 갑각

 또는 연체  양식   체약당사  해  다에  어  경우 체약당

사  에 해  어   그   체약당사  가공 에  가

공하여 만든  경우 원산지  다.12)  당사   

과 하여 ‘체약당사   하  가에 등 ’, ‘체약당사   하  

 게양하여 항해’, ‘체약당사  민   지  50/100 상 하고 거 , 

본 ․주 업 가 체약당사 에 재하고  체약당사  또는 체약당사  공공

 또는 체약당사  민  사지  50/100 상 보 하고 는 사가 

’   충 하는 경우 체약당사  (가공 )  한다.

한-EFTA FTA는 HS 03 에 해 ‘체약당사  해에  어 에 해 득  

 체약당사   해  다에  채취하거  포 한 수산   그 

 ’  경우 원산지  한다.13) 체약당사    

해 는 ‘체약당사   게양하여 항해’  충 하는 경우 체약당사   

 한다.

  가. 생산  원산지결

   5) 체약당사  지 역에  수 , 사냥 또는 체약당사  내수 또는 해에  수행  어 에 

하여 득   또는 체약당사 에  태어 고 란 어 , 갑각  또는 연체  양식

   6) 체약당사  해  다에  체약당사  에 하여  어   그  

   7) 체약당사  가공 에  6)에 규  만 만들어진 

12) 양식 어  경우 원산지 상   해 는 생 건  충 어야 하므  비원산지 어 

등  양식하여 어가  어 는 원산지 상  지 않 , 어 체가 역내산  양식 어

는 원산지 상 .

13)「 역  행  한  특 에 한  시행규 」별  5.

  럽 역연합 원 과 에  원산지결

  1. 원산지결 에 한  

    가. 생산  원산지결

      4) 체약당사  역에  수  또는 사냥에 라 득한 과 역내  해에  어 에 라 

득한  

      5) 체약당사  (체약당사   게양한 것  말한다. 하 같다)  해  다에  

채취하거  포 한 수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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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별 원산지 규  비

1. 목별 원산지 결

수산  원산지결  다수  체결 에  생산 14)  

변경 15)  주  하고 다.16) 생산  경우 체약  역 내에  생산

어야하  에 해양에  생산 는 수산  경우 원산지 결  용 시 

 하여야 할 들  생하고 17), 2단  변경  용하는 경우에

도 실질  수산  어 는 3 에 포함  에 생산과 동 하다고 

볼 수 다. 또한 동 한  목 라 할지라도 가공  도에 한 목 HS

 변  동   경우에도 목별  원산지 결  상 할 수 다. 러

한 가공 수 산  경우, 과 산  충  다  격  보 하고 는

지  가공공  원산지 상  할 수 는 실질  특  여하는 지  고

하여, 2단  변경 (CC), 4단  변경 (CTH), 가가  등  

용 고 다.

연  상  4개  한·미, 한·EU, 한·EFTA, 한· 키 FTA  원산지 결  

 한·미 FTA만  2단  변경  지 3개  생산 다. 

생산  변경  규 하고 는 미  한 3개 에  용하고 

, 연  상  아닌 타 들  살펴보   · 루· 다 등 

미주  에 는 변경 , 아 안· 도 등에 는 생산  용하고 

18), 주는 3  6단  목별  생산 과 2단  변경  

용하고 다. 하지만 실  수산  2단  변경  규 하고 라도, 

 특 에 해 2단  변경  생 할 수 없 므 , 실 는 2가지 원산지

결  동  한 미  해 어야 한다.

14) 당사 에  하게 득 거  생산  것.

15) 수 는 원료  과   비 하여  단  상  변하는 경우 원산지 상

 .

16)  생산 에 해 생산   2단  변경  용하고 ,  경우  특 상 

실질 는 생산 어야 충 할 수 는 경우 생.

17) 역에 한 용  공해에  어   경우 원산지 상   하는 등  .

18) 싱가포  경우 아 안 원  한·아 안 FTA에 해 ‘ 생산 ’  용하고 , 한·

싱가포  FTA에 는  2단  변경  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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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  별 수산  목별 원산지결

 용 

한- 키 생산

한-EU 생산

한-EFTA 생산

한-미 2단  변경

2. 양식 수산

수산  크게 양식 또는 어   가지  통해 생산 다. 양식  통해 생산한 

경우 한·미, 한- 키  한-EU FTA에 는 별도  양식과 하여 규  마 하고 

, 한-EFTA FTA는  규  없다. 양식 생산  한- 키  한-EU FTA 원산지 

상   해 는 ‘체약당사 에  태어 고 란 어 , 갑각  또는 연체 ’

 규 어 므 , 수 산 어  양식하여 한 연어는 원산지결  충 하

지 못하고, 어 체가 당사  내에  생산  역내산  용하여 양식한 경우 원산지 

상  취 다. 

한·미  경우 비원산지 어 또는 어  양식  경우에도 원산지   

다. , 역 에  수 한 어 또는 어  통해 양식  상 ( 어)  생산한 경우 

원산지 상   하도  하고 다. 에 라 체약당사  역 내에  양식  경

우 원산지 상   수 다. 한-EFTA는 양식과 한 규   마 하지 

않고 , 목별 원산지결  생산  충 하거 , 생산  원

산지결  한 규  ‘체약당사  역에  수  또는 사냥에 라 득한 

과 역내  해에  어 에 라 득한 ’,  ‘체약당사  (체약당사  

 게양한 것  말한다. 하 같다)  해  다에  채취하거  포 한 수산  

 그  ’  충 하여야 한다. 에 라 양식  한 어 체도 역내 생산

 아니  에 역 산  용한 양식  원산지 상  지 못할 것  

사료 다.

3. 어  수산

어 에 해 생산  수산  원산지  결 하  해 는 역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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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  쟁 다. 해에  어 한 경우에는 연안  주  용하지만, 공해상 어  

경우 체약당사  에 한 어  것  원산지 상  하는 규  공통  포

함 하고  다.

한- 키  한-EU FTA  경우 해 에  어 시 사용  ‘  게양’, ‘등 ’, 

‘ ’  충 한  경우 원산지결  충 하 , 한-EFTA FTA에 는 ‘  게양’

 충 하는 에 해 어  수산  경우 원산지결  충 하는 것  

본다. 한·미는 ‘등 ’, ‘  게양’ 할 것  규 하고 다.19) 에 라 역내산  

 해 는 체약 에 등   체약   게양한 상태  어 한 

에 해 생산  것  단하   경우  게양할 수 는 건  

 하다.

4.  건

쟁  별  건 다. 비  4개 에  한- 키  한-EU는 ‘

게양’, ‘등 ’, ‘ ’ , 한-EFTA는 ‘ 게양’, 한·미는 ‘등 ’, ‘ 게양’    

 건  하고 다. 

수산  어 에 해 공해  연안에  어 다. 내 상 어 (fishing boat) 란 

‘어업·어 운 업 또는 수산 가공업(수산업)에 사하는 ’, ‘수산업에 한 시

험· 사·지도·단  또는 습에 사하는 ’, ‘건 거  건 한 ’, ‘어  

등  한 ’ 등  규 하고 다.20) 또한 동  6 에는 ‘ 약  용  

는 어  경우 그 약  규    규 과 다  에는 해당 약  

규  용한다.21)’고 규 하고 다. 또한 ‘ (旗國)’ 란 어  등   알

리  하여 게양하는 가 타내는 가  말하 22), 원양어업 등  해 수역

에  한 행 에 해당하는 ‘  또는 해당 연안 에  한 한 허, 

가·허가 또는 등  없  업하는 행  하여 는 아니 다’고 규 하고 

다.23)

해양 에 한 연합 약 91 (  )에  하고 는 에 라 

19)「 역  행  한  특 에 한  시행규 」 별  11.   

20) 어 (漁船法) 2  .

21) 어 (漁船法) 6  약 규  용.

22) 원양산업  2  .

23) 원양산업  13  원양어업 들  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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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가는  여할 건  할 수 고24),  동 약 92 (  지

) 1항에  ‘  진 한   또는 등 변경  경우  하고는 항

행  항 에 그  꿀 수 없다.’고 시하고 다.25)

러한 약에 라 FTA 에  ‘ 게양’  미는 체약당사   

 미 하는 것 다. 각  에  하고 는  해양 에 한 연합 약

에  하는  같  각  내 에 해   것 지만, 약  용 아 리 

, 약  약에 시  규  경우  하고  한 가  

만  게양하고 항행하 , 공해에 는 그 가  타  할 에 한다. 또한  가 

상   게양하고 항행하는  다  가에 하여 그 어느 도 주

할 수 없  (無國籍船)  취  수 다.26) 라    

 비 에  타  한-EFTA  ‘ 게양’, 한·미  ‘등 ’, ‘ 게양’시  

 하는 건  동  한 것  간주하여도 할 것 다. , 한- 키 

 한-EU는 ‘ 게양’, ‘등 ’에 ‘ ’  가하고 다. 는 비  상 에 

비해 엄격한 원산지 규  용하  한 것 , 역내  산업 보  한 것

 단 할 수 다.

Ⅴ. 결   시사

FTA체  하에  수산  원산지 결  핵심  ‘ 주 ’라 할 수 다. 별

 목별 원산지 결  2단  변경  하거  생산  용하고 

지만, 목 특 상  생산 어야 원산지 상   수  다. 

러한 상 에  공해에  어   경우 역내산  원산지  하는 여 에 

한  주 다. 각 에 는  달리하고 지만 결과   

고 는 것  주  는  공해어업  경우 도 동 하다. 하지만 에

는 에 한  다  상 하  에, 미  하게 해하는 것  할 

것 다. 에  하고 는 ‘  게양’  공해상에   단순  에 가  

게양하여 어 행  하   해당 가  원산지  한다는 미가 아니지만, ‘  

게양’에 한 해   미가  못 알  수산  원산지 에 어 실 상 해

24) 해양 에 한 연합 약 91 .

25) 해양 에 한 연합 약 92 .

26) 해양 에 한 연합 약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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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러 키고  다. 

에 라 본 연 에 는 4개  비  통해 원산지 규   별  

건에 해  하 다. 4개 에  한- 키  한-EU는 ‘ 게양’, ‘등 ’, ‘ ’ , 

한-EFTA는 ‘ 게양’, 한·미는 ‘등 ’, ‘ 게양’     건  하고 

다.  약에 거하여  게양하는  그 가  어야 

하  에27), 특별   약  에 해 하고 지 않는 한, FTA 

에  하고 는 한-EFTA  ‘ 게양’  건  하는 것과, 한·미  ‘등 ’, 

‘ 게양’  건  하는 것  동 하다고 단 할 수 는 것 다. 실  실  

 업  하고 는 업  당 과 수  당사  경우 해당 야에 

한 경지식  없 는 상  건  단순한 게양  아 들 수도 

 것 다. 라  에 한 연  통해  미   아들 는 것

 필 하다. ,   수산  수 시 원산지  하여 

 특  공여하거 , 수  업  FTA  용하는  어 못  보에 해 

FTA   용하지 못하는 상 에 처 할 수  것 다. 특  FTA 특

에 한 당  검  과 에  수산  원산지 단에 어   

건   함  비원산지  우  수  지하여 내 비  보   

생산  보 에 여 할 수  것 다.

한편, 본 연 는 단순한 간 원산지 규  비 하는 연  진행하 ,  

해 양식과 공해 어  수산 에 한 시사  시하 다. 하지만   실

에  할용 할 수 도  하는 후  연  또한 필 할 것  사료 다. 다시 말해, FTA

 연계한    해양(수산)과 한 연 가 진행 어야 할 것 , ‘ ’, ‘

할 ’  키워드  하는 연   하게 계가 는 ‘ ’, ‘해양 약’  

‘공해어업 ’ 등 해양(수산) · 도에 한 연 가 진행 어야 할 것 다. 그리고 

지역수산    약에 한 연 도 필 할 것 다.  통해 에 시하

고 는 수산 에 한 원산지 규  용   해하는 것  지  

 약 70%  다  삼 에 하고 는 해양 가  우리 라 는 향후 FTA 용·

 과 에  수산  야  경쟁   할 수 는 안  것 다.

27) 해양법에 한 제연합협약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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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Rules of Origin of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s Major FTAs  

: Focused on the Korea-US FTA and European Agreements

Jin-Woo Park

Myong-Sop Pak

Doo-Won Choi

Abstract

In an FTA, rules of origin are decided by an agreement between countries directly 

involved and provided through a written agree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and the situations of the countries,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tem. 

The PSR on fishery products by item are broadly divided into an agreement that 

applies the wholly-obtained criterion and an agreement that applies the Change of 

Chapter (CC). Fishery products belong to HS Code Chapter 3, which are generally 

produced through obtaining by raising or fishing. This study compared each 

agreement from this point of view. For the fishery products caught, an error in the 

job-related judgment may occur in a situation in which the persons in charge do not 

have any background knowledge involved with high sea fisheries. Since ships may 

sail, hoisting the flag of the country of registration according to an international 

agreement, involved with requirements for the recognition of ships for the judgment 

of the country of origin, the principle of the exclusivity of the flag stat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Key Words> FTA, Fishery Products, PSR(Product Specific Rules), Principle of the 

Exclusivity of the Flag State 


